
(유권해석) 도시·군계획시설부지 내 가설건축물에서의 영업은 영업보상대상이 

아니다.

［국토부 2013-05-03 토지정책과-794］

질의요지

도시계획시설부지 내 가설건축물에서 임차인이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손실 보상이 가능한지?

회신내용

공익사업 시행과 관계없이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에서의 영업은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해

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나,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

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.


